
Ⅱ .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국 민연금 제도의 運用現 況

1986년 국민연금법이 制定된 이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은

<표 1>과 같다. 여러차례의 制度補完을 통해 전국민연금화 실시가 目前

에 와있다.

<표 1> 국민연금제도 연혁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

1987. 8.1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정

1987. 9.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7.10.1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정

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실시

1992. 1. 1 5∼9인 사업장에 대한 당연적용 확대 실시

1993. 1. 1
연금보험료율 6%로 인상

특례노령연금 지급

1995. 7. 1 농어민연금 실시

1998. 1. 1 연금보험료율 9 %로 인상

1999. 4 . 1 전국민연금화(도시지역 자영자, 5인이하 사업장) 예정

가. 국민연금제도의 醵出率 및 給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급

여율 수준을 현 평균소득(가입기간 통산)의 70%수준에서 국제노동기구

(ILO)권장 최저수준 (54%)을 6%초과한 60%로 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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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建議한 노령연금 급여율 40%안은 白紙化됐

다．개정안은 노령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기준 연령도 현재 60세(15년 이

상 낼 경우)에서 2013년 이후 ５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까지

로 연장하기로 했다．애초 98년 7월1일 시작하기로 한 도시자영업자연금

확대를 통한 全國民年金 실시시기는 다시 미루어 99년 4월 실시 예정으

로 있다. 또 보험요율은 대량실업 사태를 고려해 앞으로 2009년까지는 현

행 최고보험요율인 9%를 그대로 유지하되 2010년 이후에는 5년마다 경

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요율과 급여율을 새로이 결정하는 財政再計算

制度를 도입해 조정하기로 했다．또 애초 폐지하기로 했던 반환일시금 제

도는 1999년 1월 1일 이전 실업자에 한해 1년 경과 뒤 2000년까지 한시적

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 加入者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제도에 적용된 10인이상 사업장의 가입

자는 그해 말 443만여명이었다. 1992년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자

가 擴大된 후의 가입자수는 502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7년 12월 말 현재 가입자 총수는 약 735만명이었으며, 1998년 11월 현

재 작금의 景氣後退에 따른 영향으로 가입자는 712만명으로 減少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는 事業場加入者, 地域加入者, 任意加入者, 任

意繼續加入者가 있다. 가입자의 주류는 현재 사업장 가입자로서 1998년

11월 현재 약 486만명이다. 지역가입자는 농어촌의 농어업종사자 및 자영

업자이며 1998년 11월 현재 212만명이다. 임의가입자는 當然適用에서 除

外되는 사업장이나 18세 미만의 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1998년 11월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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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미만으로 그 수는 微微한 편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후 계속 가입을 하는 자로서

1998년 11월 약 12만명이다.

한편 都市地域으로 국민연금이 확대되는 1999년 4월에 850만명2) 이상

이 신규로 가입하게 되어 가입자는 거의 현재의 2배 이상 증가될 전망이

며 기존 노령인구를 제외한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한다 볼 수 있다.

다. 管理組織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政策企劃樹立, 管理運營에 대한 감독의 책임

을 지고 있으며 그 산하에 國民年金管理工團이 실질적인 연금업무와 기금

관리를 취급하고 있다.

정원은 모두 2,166명이었으나 제도확대와 함께 관리운영조직을 보다 效

率化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을 단행하여 99. 1. 1. 현재 본부 7실 1연구

센터, 70개 지사, 5개 전산지원센터에 총 3,84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

다. 조직개편의 원칙은 본부의 인력을 減縮하고 지방조직을 강화하여 가

능한 한 적은 인력으로 큰 효과를 내고 對民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提高하도록 기금운용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보강, 훈련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2 . 국 민연금 제도상 의 問題 點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은 공적연금제도의 본질상 다음의 中·長期的 목표

2) 현재 가입회피, 갹출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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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相互補完과 調和를 이루면서 달성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게 된다.

즉 ① 기금의 安全性(지속적 연금지급능력의 확보)

② 연금제도 관리운영의 效率性

③ 연금갹출 수준의 安定性(갹출율의 변경 빈도 및 변경수준의 최소화)

④ 소득계층간의 所得再分配(급부설계상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급부상쇄)

⑤ 세대간 衡平性 유지(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급부율 및 갹출율 차이 최소화)

등이 국민연금제도의 목표에 비추어서 綜合的으로 국민 복지 및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은 위의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목표들에 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가. 기금의 安全性(지급능력 확보) 문제

1) 低醵出-高給付에 따른 문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저갹출- 고급부에 따

라 기금이 早期枯渴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연금보험료 갹출은 최고

보험요율인 9%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급부는 4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

급여율 수준은 현 平均所得(가입기간 통산)의 70%(1999. 4. 1.부터 60%)수

준으로 되어 있다. 부분적립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갹출에 비해 급부를 월등히 크게 함으로써 기금 고갈의 속도를 빠

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시행시부터 豫見되어 왔었다.

이러한 갹출- 급부구조는 필연적으로 갹출 수준의 상승 또는 급부의 하

락, 급부지급연령의 연장, 가입기간의 연장 등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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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積立方式形態를 취하고 있으나 추후 기금고갈

에 따라 賦課方式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과정

에서 예상되는 여유재원을 바탕으로 연금가입 초기세대에게 납부한 보험

료가치 이상의 급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도입 초기세대에게 큰 혜택을 주

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제도구상의 정책적 合理性에는

의문이 제기되며, 추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후에는 후기세대에 있어 상당

한 정도의 급부수준의 감축이나 보험료부담의 증대가 不可避하여 세대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기금의 안정화라는 목표로 한 1998년 12월 17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상당부분

바뀌게 되었다. 주요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勤

勞者와 使用者, 農漁民, 農村地域居住者에게 限定하던 것을 1999년 4

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臨時職勤勞者, 도

시지역 자영자들도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도록 함.

· 연금수급연령이 현재 60세에서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漸進的

으로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됨.

· 40년가입자를 기준으로 연금급여수준이 소득월액의 70%수준에서

1999년부터 60%로 낮아짐. 그러나 1998년말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

는 旣得權을 인정.

· 보험료율은 2009년까지 현재대로 유지하고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여 급여수준 및 보험료를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保險料(소득월액의 9%)를 각각 근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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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3%, 퇴직금전환금 3%씩 부담하던 것을 4월1일부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분담.

·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1999년부터 15년에

서 10년으로 단축.

· 분기별로 3개월치씩 받던 연금이 월단위로 지급된다．

· 공공부문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利子率은 5년 만기 국채수

익률 이상 수준에서 정부가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와 협의하여 정함.

· 기금운용의 專門性과 責任性을 위해 1999년 9월부터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이사는 계약직으로 公開募集.

위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設計를 변경하지 않으

면서 所得代替率(給付率)을 낮추고 갹출율을 높이고 또한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므로써 기금의 安全性을 높이려하는 전형적인 전통적 개혁양식을 따

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금가입자를 대폭 擴大시킴으로써 年金財

源을 마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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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가정에 따른 연금모수 변경 일정

현행 개정법률안

연도 1988-1992 1993-1997 1998 1999 2010 2013 2015 2018 2020 2023 2025 2028 2033

사업

장가

입자

전체 3.0% 6.0% 9.0% 9% 10.85% 12.65% 14.45% 16.25%

피용자 1.5% 2.0% 3.0% 4.5% ? ? ? ?

사용자 1.5% 2.0% 3.0% 4.5% ? ? ? ?

퇴직금

전환금
- 2.0% 3.0% - ? ? ? ?

임의적용

가입자,
임의계속

적용가입자

3.0% 6.0% 9.0% ? ? ? ?

농어촌

지역가입자

1995-2000 2000-2005 2005

3% 6% 9%

도시지역

거주자

1999.4-

2000.6 매년 7월

1%씩인상

2005.

7-
?

3% 9%

연금수급

연령
60 61 62 63 64 65

소득대체율 70% 60%

가입대상

10인 이상 사업장 (1988년 1월 → ) ⇒ 5인 이상 사업장 563만명 (1992년 1월 → )

⇒ 농어민 및 군지역 자영업자 270만명 (1995년 7월 → )

⇒ (개정법률안) 도시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및 자영자 890만명 (1999년 4월 → )

주) 갹출율의 인상일정은 정부개선방안에 따른 가정(소득대체율 55%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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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율 하락과 급여수급연령의 연장 등은 저갹출- 고급부의 잘못된 구조

를 적정갹출- 적정급부의 구조로 전환하는 단계중의 전단계지만 이것이

一回性의 조치로 그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단지 기금고갈의 시기를

연기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마저도 이미 당초의 보장

된 약속을 믿었던 다수의 국민연금 수혜자들의 反撥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설계시 국민연금제도가 목표로 하는 수

준 즉,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분명한 定意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서

도 야기 된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사적연금제

도인 퇴직보험3)(기업연금), 개인연금이 모두 실시되거나 실시를 準備中에

있다. 소위 3층보장의 기본적인 連繫가 갖추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대전제하에 연금제도들 相互間의

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ILO의 기준 즉 , 54%는 공적연금의

勸奬水準이지 노후소득에 관계하는 연금제도의 목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 국민연금제도가 보장하는 급여율 수준은 3개의

연금제도가 보장하는 목표수준에서 그 位置를 찾아야 한다 .

3) 퇴직보험은 99년 4월 보험권을 시작으로 은행, 투신 등에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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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법 改定前·後의 長期財政展望

<표 3> 국민연금법 개정전의 재정추계

(단위: 억원)

연도＼척도 F(t) MSR(t) FSR(t) ICR(t) OGR(t)

1998 366,120 74.6510 6.7170 32.53 % 4.84 %

2000 629,309 46.0623 6.6570 26.40% 3.97%

2010 2,529,494 9.4474 2.4219 14.71% 6.08 %

2020 3,956,255 3.9205 0.9965 14.40% 14.45%

2030 635,503 2.4525 0.4991 105.40% 211.17%

2031 -148,937 2.3625 0.4540 -438.02 % -964.72 %

2040 -10,474,041 1.9120 0.3652 -7.91% -21.67%

2050 -28,479,608 1.8363 0.3371 -3.69 % -10.94 %

2060 -53,809,957 1.7403 0.3067 -2.41% -7.87%

2070 -87,836,241 1.6839 0.2995 -1.84 % -6.14 %

2080 -129,914,733 1.6996 0.3078 -1.57% -5.10%

주) F(t) = t년도초의 적립기금

MSR(t) = t년도 참가피부양비율4)

FSR(t) = t년도 재무피부양비율5)

ICR(t) = t년도 수입비율 = (t년도 총수입/ t년도 적립기금)×100

OGR(t) = t년도 지출비율 = (t년도 총지출/ t년도 적립기금)×100

자료: 『국민연금제정추계』,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4. 의 내용을 재구성.

주지하다시피, 또한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정전 즉, 현

재의 醵出率, 加入者數, 基金積立狀況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재정의 전망은

2018년경에 총지출이 연보험료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고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赤字時點은 2020년경일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적자는 매

4) 참가피부양율이란 (시간 t에서의 연금갹출자 총수)/ (시간 t에서의 연금수령자 총수)
5) 재무피부양비율은 (시간 t에서의 총연금갹출금 평균)/ (시간 t에서의 총연금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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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증가하여 2031년경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展望된다.

<표 4> 국민연금법 개정후의 재정 추계
(단위: 억원)

구분 F(t) MSR(t) FSR(t) ICR(t) OGR(t)

1998 385,640 59.7208 17.2141 31.05 % 1.80%

2000 669,375 33.5283 11.5742 25.04 % 2.16%

2010 2,962,884 7.4759 4.1393 14.98 % 3.62 %

2020 7,163,699 4.2017 2.3843 13.12 % 5.50%

2030 12,601,468 2.8282 1.4922 12.21% 8.18 %

2040 15,951,111 2.2940 1.1062 12.72 % 11.50%

2050 16,911,509 2.2672 1.0137 14.60% 14.40%

2060 17,892,125 2.4539 1.0372 16.79 % 16.19%

2070 18,605,716 2.4241 1.0139 19.52 % 19.25%

2080 18,845,782 2.4307 1.0050 23.59 % 23.48%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 1998, 참조분석, 급여수준 55%가정.

위의 <표 4>는 소득대체율의 수준을 55%로 가정하고 長期財政推計를

한 결과이다. 실제로 현재의 개정안은 소득대체율 60%를 목표로 개정되

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전화를 위한 巨視的 가용 도구를 모두 사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OGR(t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MSR(t )와 FSR (t )

를 분석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결국 2인의 가입자가 1명의 연금수

혜자를 부양하는 賦課方式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계속적인 가입자가

창출되지 않으면 갹출율의 상승, 급부의 하향조정, 혹은 수급연령의 상향

조정이라는 불가피한 조치가 없이는 국민연금제도를 持續的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특히 5인 이하 사업장 가입자와 도시지역 자영업자로의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므로써 가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기본취지는 全國民年金化라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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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차원의 순수 意義를 부여할 수 있지만, 재정의 고갈을 신규 갹출금

의 창출을 통하여 고갈의 속도를 遲延시키고자하는 Ponzi Scheme적 착상

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常存하게 된다. 이는 종국에 가서는 이로 인한 재

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현재의 국민연금재정방식인 部分事前

積立- 部分賦課方式 에서 純粹賦課方式 으로의 전이를 시간적으로 지연하

게 하는 彌縫策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財政 安全化의 근본적 해결

책이 될 수 없다.

나. 管理運營의 效率性 문제

1) 事業費 효율성 문제

<표 5> 1997년도 국민연금과 종퇴보험간의 실제사업비 비교

(단위: 억원)

구분 실제사업비 수입보험료 실제사업비율

국민연금 1,255 58,121 2.16%

종퇴보험 539 79,045 0.68 %

위의 표는 1997년도 국민연금과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실제사업비, 수

입보험료를 比較하였다. 즉, 국민연금의 사업비 효율성 비교를 위하여, 국

민연금은 단체보험의 성격을 갖는 單一商品이므로 生保社의 종퇴보험과

비교를 채택하였다. 경영효율성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실제사업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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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이고 생보사 전체 종퇴보험 사업비율은 0.68%로 국민연금의 사업비

율은 생보사의 종퇴보험에 비해 200%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종퇴보

험이 다양하고 많은 保險社들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일의 상품을 단일의 기관이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다는 국민연

금의 장점이 發揮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6> 1997년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생보사 전체의 종사자당 사업비 비교

(단위: 명, 억원)

구분 실제사업비 총종사자수 종사자당 사업비

국민연금관리공단 1,255 2,166 0.5794

생보사전체 71,753 342,508 0.2095

위의 표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생보사

전체의 종사자당 事業費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997년도 국민연

금관리공단의 1인당 사업비는 약 5천8백만원이었고 생보사 전체 평균 1인

당 사업비는 2천1백만원이었다. 생보사에 비해 국민연금의 인력 효율성은

100%이상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資産運用上의 문제

국민연금자산의 운영상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생보사 전체의 資産運用收益率

과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국민연

금이 株式市場에 투자를 시작한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

률보다 낮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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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산운용 수익률 비교
(단위: 억원)

구분 운용기금 OF(t) 운용수익금 I(t) 운용수익률 i(t)

1991 (국민연금)

(생보전체)

26,160

366,512

2,943

46,547

11.3 %

12.7%

1992 (국민연금)

(생보전체)

38,192

423,018

4,394

53,723

11.5 %

12.7%

1993 (국민연금)

(생보전체)

58,894

467,618

5,840

54,711

9.9 %

11.7%

1994 (국민연금)

(생보전체)

89,759

539,169

10,157

63,083

11.3 %

11.7%

1995 (국민연금)

(생보전체)

129,420

654,843

14,272

75,962

11.0%

11.6%

1996 (국민연금)

(생보전체)

178,506

787,384

19,252

87,400

10.8 %

11.1%

1997 (국민연금)

(생보전체)

241,796

861,808

25,594

100,832

10.6%

11.7%

주) 국민연금기금은 1991년부터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음.

생보사와의 수익률 비교를 위하여 국민연금부분의 평균도 H ardy 공식을 적용하여 계

산하였음. 즉, OF(t) = [(F(t-1)+F(t)-I(t)]/ 2, i(t) = I(t) / OF(t).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갹출율을 높이거나 급부를 削減해야만 할 것이다. 어떠한 선택의 경우든

정책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다른 방법을 찾

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연금기금을 구성하게되는 기금의 운영이익의 이식

을 늘리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기금운영의 원칙은 收益性, 安定性, 公共性에 두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公共性의 강조로 투자수익

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막대한 損失을 보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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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문적인 투자능력의 不在로 전반적인 수익률을 떨어 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98년 4월, 보건복지부의 「9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산서」에 따르면

주식투자로 인한 累積 損失額이 3천8백16억원이며 시중금리보다 싼 공공

부문 투자로 입은 평가손실액이 8천7백1억원으로 총 손실액이 1조2천5백

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금관리공단은 주식투자를 시작한 후 92년부터

97년말까지 연금기금 5천9백88억원을 上場株式에 투자했으며 이번에 발

생한 3천8백여억원의 평가 손실액은 연금관리공단의 주식투자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다．

연금관리공단이 保有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모두 227개 종목 3천47만주이

며 이중 95.6%인 217개 종목에서 평가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관

리공단은 6천억원대에 달하는 기금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전문가를 採

用하지 않고 직원을 자체 교육시켜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2> 국민연금과 생보전체의 수익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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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은 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强制預託을 규정한 공공자금관

리기금법(제5조)에 따라 97년말까지 적립금 28조2천8백억원의 67.1%인 19

조6백52억원을 시중금리보다 2∼3%가량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해 8천7백1

억원의 평가손을 기록，연금재정을 急速度로 惡化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지나친 공공부문의 투자와 잘못

된 투자로 인해 收益性을 해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수익률 이상으로 수

익을 올리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린다면 기금운영상의 문제는 줄어

들 것인가 ?

공적 연기금을 통한 자본시장과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연기금의 부실 운영과

낮은 성과를 감시하고 책임질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정부에 의한 연기금

의 주식투자는 그 當爲性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기금을 통해 주식시장 活性化를 꾀하고 있

다. 주식시장의 需要基盤擴充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이러한 정책이 냉정

한 투자성과와 평가에 의해 효율성을 갖는 주식시장을 과연 扶養하고 국

민경제의 健實한 成長으로 이어질 지는 未知數다.

다. 갹출율의 安定性문제

조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국민연금의 갹출율은 積立型으로서 불안정성

으로 판정되는 醵出金 危險에 노출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 갹출율은 처음

3.0%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9%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에

의하여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서 갹출율을 再調整할 수 있게 되었다.

5년마다의 재조정을 통해 갹출율의 조정은 현재의 연금재정과 여러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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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추정으로 볼 때 갹출율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연금관리공단은 2010년부터 점차 갹출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국민연금화와 갹출율의 인상을 통한 연금재정의 安定化追求는 칠레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醵出回避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全國民年金化의 확대실시과정 중에서 가입대상자들의 혼란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정안을 통해 국

민연금관리공단이 예측한 각종 재정예측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1988년 1993년 199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3.0% → 6.0% → 9.0% → 10.85 % → 12.65 % → 14.45% → 16.25%

자료: 갹출율 인상폭은 정부의 가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이와 같은 갹출율의 꾸준한 變動은 세대간의 연금갹출자와 연금수혜자

들간의 시차에 의해 가입자에게 衡平性의 문제를 유발하며 이해를 구하기

어렵게 한다.

라. 所得階層間(世代內) 所得再分配 문제6)

확정급부형제도는 급부가 計理的으로 공정하게 갹출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대내의 재분배와 관련된다. 低所得層과 여러 세대에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 능력은 공적연금제도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만

약 확정급부공식이 愼重히 고안되지 않거나, 경제의 총임금이 충분히 빠

6) Who Benefits and Who Loses ?, Averting the Old Age Crisis ,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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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貧者로부터 富者에게로 잘못된 재분

배가 될 수 있다.

공적확정급부형제도가 초래하는 실제 평생재분배를 파악하는 계산의 첫

번째 단계는 지불된 갹출금의 現價와 근로자가 평생동안 받는(보통 유족

급부를 포함) 급부의 期待現價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근로

자에 대한 期待純移轉所得, 즉 평생동안의 소득재분배(lifetime redistribution)

이다. 만약 기대평생급부가 갹출금을 초과하면 소득재분배는 (+)이고 반대

면 (- )이다. 때때로 급부와 갹출금을 일치시키는 수익률이 분석에 사용된

다. 만약 소득재분배가 양이라면 수익률은 市場利子率을 초과하며, 이는

근로자가 대안적 투자에서 얻을 수 있었을 수익보다 연금제도를 통하여

보다 나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純移轉 혹은 수익률은

집단간에 계산된다. 즉, 貧者와 富者, 男性과 女性, 旣婚과 未婚, 初期 퇴

직자와 後期 퇴직자(early and later cohort s of retirees )이다. 이제까지 소

득재분배의 연구에서는 대량의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만이

평생재분배효과를 실제로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금수혜자들의 첫

번째 세대들은 실제로 도움을 받지만 이는 후기 세대들의 희생으로 이루

어지며, 어떠한 세대에서도 富者로부터 貧者로 재분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세대내 재분배는 거의 동시에 태어난 개인들, 즉 같은 세대내의 기대평

생소득의 移轉(transfer s ), 특히 소득계층사이의 재분배를 말한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주요한 국가(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들에서,

누진적인 급부 공식, 최소와 최대연금 그리고 이러한 소득재분배 목적의

유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부자로부터 빈자로 거의 재분배가 없음을 밝혔

다. 이러한 장치들은 상위소득자들이 일생의 후반에 노동력에 가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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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平生에 걸쳐 저소득자들보다 덜 갹출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과세소득에

대한 낮은 최고한도 설정과 연금이 소득과 함께 오르는 소득비례급부공식

의 통상적 이용 등과 같은 政策選擇 때문에 실패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또한 세대내에 불균형한 재분배, 즉 대부분 국민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인

정하지 않는 소득재분배가 있음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공적제도는 종종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혼자 버는 가정으로, 그리고 勤勞女性으로부터 專

業主婦들에게로 재분배된다.

평생소득재분배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入手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세대내 재분배가 훨씬 덜 累進的

이다라는 것을 보인다. 보통, 도시지역의 고소득근로자들이 적용되는 주요

집단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저소득납세자들에 의해 재정이 충당될 수

있다. 더구나, 特權集團들은 종종 보다 나은 급부공식과 이른 퇴직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고 연금은 주로 최종연도의 俸給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형태로,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공적연금은 저소득집단의 고령

자들에게 재분배하는데 있어 效果的인 것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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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88년가입자 국민연금 갹출·급부현가 비교

(단위: 원)

1988년

가입당

시연령

가입년수 항목

소득계층

Ⅰ Ⅱ Ⅲ 평균

25세
38년,

63세 퇴직

PVB

(PVB' )

PVC

PVB/ PVC

106,314,191

(110,313,795)

22,443,572

4.74

(4 .92)

116,204,722

(120,576,684)

32,543,180

3.57

(3.71)

133,787,887

(138,821,068)

50,498,037

2.65

(2.75)

118,768,933

123,237,182

35세
26년,

61세 퇴직

PVB

(PVB' )

PVC

PVB/ PVC

73,867,624

(76,386,244)

18,802,154

3.93

(4 .06)

83,561,490

(86,410,636)

29,944,171

2.79

(2.89)

101,131,623

(104,579,848)

50,139,077

2.02

(2.09)

86,186,912

89,125,576

45세

15년,

60세 퇴직

(감액연금)

PVB

(PVB' )

PVC

PVB/ PVC

33,881,549

(34,981,409)

4,946,108

6.85

(7.07)

39,780,957

(41,072,323)

8,902,994

4.47

(4 .61)

55,119,418

(56,908,699)

19,190,897

2.87

(2.97)

42,927,308

44,320,810

주) 괄호안 수치는 유족연금포함시. 소득대체율 70%와 55% 혼재, <표 2>의 일정적용, 할

인율은 예측이자율적용.

PVB: Present Value of Benefit, 급부의 현가

PVC: Present Value of Contribution, 갹출금의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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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999년 가입자 국민연금의 갹출·급부현가 비교

(단위: 원)

1999년

가입당

시연령

가입

년수
항목

소득계층

Ⅰ Ⅱ Ⅲ 평균

25세

40년,

65세

퇴직

PVB

(PVB')

PVC

PVB/ PVC

290,954,638

(303,037,698)

176,664,333

1.65

(1.72)

320,688,987

(334,006,886)

268,393,891

1.19

(1.24)

366,942,420

(382,181,178)

411,084,314

0.89

(0.93)

326,195,348

339,741,921

35세

28년,

63세

퇴직

PVB

(PVB')

PVC

PVB/ PVC

196,902,878

(205,080,061)

91,583,960

2.15

(2.34)

231,423,326

(241,034,109)

173,131,322

1.34

(1.39)

274,441,116

(285,838,386)

274,751,880

1.00

(1.04)

234,255,773

243,984,185

45세

16년,

61세

퇴직

PVB

(PVB')

PVC

PVB/ PVC

107,983,998

(111,665,864)

22,112,995

4.88

(5.05)

133,144,364

(137,684,108)

46,009,297

2.89

(2.99)

166,941,871

(172,633,989)

78,108,806

2.14

(2.21)

136,023,411

140,661,32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유족연금포함시, 소득대체율 55%가정, <표 2>의 일정적용, 할

인율은 예측이자율사용.

<표 8>과 <표 9>는 많은 점을 示唆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

년 가입자들은 갹출금과 급부의 현가비율들이 현저하게 1을 상회하고 있

다. 가입자들은 市場利率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수익률

은 고연령자일수록 또한 低所得層일수록 커지고 있다. 극히 세대간의 소

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내의 소득재분배라기 보다는 未來 世代의 소득을 현세대의

가입자들이 당겨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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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갹출로 충당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갹출율을 올리고 급부연

령을 올리며 소득대체율을 낮추어 財政健實化를 誘導하고자 하는 개정법

율안이 시행되는 1999년도 가입자의 경우도 비록 갹출급부 현가비율이 개

정전 가입자의 경우보다는 낮아졌지만 1999년도 25세가입, 고소득층을 제

외하고는 모든 加入年齡, 소득계층에 걸쳐 갹출금과 급부의 현가비율이 1

을 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가입자들이 적어도 앞으로의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연금제도를 통해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뿐만아니라

물론 저소득층이 比率상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이는 저소득층으로

의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세대간에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소득 재분배의 기능보다는 全加入年齡 및 소득계층간에 오히려

고급부혜택을 보고 있고 오히려 고연령 가입이 효율성이 있다. 단지, 소득

계층간의 고급부 혜택의 差等만 존재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도 고급부- 저갹출 의 부담으로 종국에는 기금고갈의 위험

에 직면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아래 <표 10>의 分析을 통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국

민연금 혜택비율이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있어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常存하게 되며 계층간 소득재분배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다.

또한, 저소득층의 잦은 離職에 의한 반환일시금문제는 결국 고급부혜택

을 줄이는 결과를 낳으며, 반환일시금제도의 廢止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더욱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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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999년 가입자 소득계층간 갹출·급부 비교

(단위: 원)

1999년가입 가입년수 항목 비고

저학력층 45년가입

PVB

(PVB' )

PVC

PVB/ PVC

218,286,049

(225,718,749)

190,785,211

1.14

(1.18)

20세가입, 60세퇴직,

국민연금생명표 사망률의

105 %, Ⅰ소득층(440,000)

고학력층 40년가입

PVB

(PVB' )

PVC

PVB/ PVC

322,073,081

(334,777,819)

268,393,,891

1.20

(1.25)

25세가입, 65세퇴직,

국민연금생명표 사망률의

95 %적용, Ⅱ소득층(790,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유족연금포함시 소득계층의 구분을 학력계층으로 대신구분

마. 世代間 衡平性 維持 문제

世代間 再分配는 한 국가에서 연속하는 퇴직자세대에 대한 평생급부와

비용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測定된다. 현재까지의 모든 경험적 증거는

이러한 이전이 세대내 이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미적립

제도의 처음 몇십년 동안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경우에서, 初期

세대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후기 세대들보다 더 이익을 본다. 즉, 제도 도

입시 30세에서 50세의 適用勤勞者들은 항상 이익을 보며, 이에 반하여 그

들의 자녀와 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실수익

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는 15%이상이었고 1970

년대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약 8%였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근로자들에게 많은 正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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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0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약 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다른 投資對象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이다.

보다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의 재분배는 만약 젊은 세대들이 나

이 든 세대보다 훨신 높은 소득을 갖는다면 公平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국민소득이 급격히 오르고 있지 않는다면 평균 혹은 평균이하의 임금을

받는 젊은 근로자들은 부유한 퇴직자들의 年金을 補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동안 가장 규모가 큰

이전이, 보다 큰 소득, 연금 그리고 수명으로 인해 부유한 노인들에게로

이루어졌다. 현재와 미래의 중간·저소득근로자들은 그에 따른 代價를 치

를 것이며 그들은 投入한 것보다 적게 받게 될 것이다. 상위소득계층부터

제도가 도입되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逆進的인 세대간 효과는 두드러

질 가능성이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를 採用하거나 혹은 擴張하기전에 각 세대가 받는 급

부와 지불하는 비용을 추적하는 세대간 계정제도를 설립함으로써, 오랜기

간에 걸친 세대간 이전을 주의깊게 계산해야만 한다. 政策立案者들은 이

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전이 바람직한 것인지 與否를 보다 잘 평가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가를 잘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의 가입자(표 8)와 제도의 변경

으로 인한 10년 후(표 9)의 가입자간의 深刻한 不均衡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초기의 가입자들이 더 많은 소득대체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저갹출- 고급부 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완전적립을 이행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대간 총급부/ 총갹출금 비율의 형평성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속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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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것

이며 국민들의 理解를 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綜合的으로 판단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 국민복지 차원에서는 世代間 및 世代內間 형평성 문제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의 기대 역할에 비해 그 효율

성을 낮추고 있다.

- 政府 主導型 기금운용상 공공·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은 常存하지만 제도의 개정으로 인한 운영상의 複雜

性으로 운영사업비의 증가가 필연적이게 되어 효율성이 떨

어지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기존의 金融機關으로의 부분이양은 국가 경제적 효

율성에서 妥當性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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